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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전면 허용
 - 인천·경기 연안해역(37° 30‘ 이남)은 야간 조업 전면 허용, 강화해역(37° 

30‘ 이북)은 조업시간 연장 시범운영
 - 규제 완화로 어선 1,200여 척이 연간 187억 원 소득 증대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37°30’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
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왔다.

이번에「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다. 해양
수산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되었던 37° 30‘ 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
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
하여 조업할 수 있게 된다.

* 강화해역 남단 어장 : 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7개 어장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천 2백 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 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접경수역에

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호섭 (051-773-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재 (051-773-5523)



붙임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강화해역(남단 외)] (평  시) ➀ ~ ➇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 조업 또는 항행 확대

          [강화해역 남단] (평  시) ⑨ ~ ⑮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 조업 또는 항행 확대

          (성어기) ⑨ ~ ⑮  4~6월, 9~11월 일출 전·후 각 1시간 조업 또는 항행 확대 운영(평시대비 각 30분 연장)

 [인천･경기 연안] (연  중) ⑯ ~ ⑱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전면 해제(24시간)


